
2023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

Ⅰ. 추진개요

ㅇ 우리 청 시행 공익사업의 2023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*을 마련

하여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함

*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․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 반영(‘23.05.18.발표)

Ⅱ. 집행기준  

ㅇ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

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농업손실 보상액을 산정

(단위 : 원)

구 분
‘23년도
농업손실
보상액

직전 3년간 농작물 총수입
비 고

평균 ‘22년 ‘21년 ‘20년

경기도
(서울‧인천) 3,934 1,967 1,983 2,029 1,889 `22년(3,770원)

대비 164원 증가

* 농업손실 보상액 = 직전 3년간 농작물 총수입 평균 × 2년분

ⅰ)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

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

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

ⅱ) 직전 3년간 농작물 총수입(원/㎡)

․(2022년분) 1,983원 = 농작물 수입(21,880,000원) ÷ 경지면적(11,033㎡)

․(2021년분) 2,029원 = 농작물 수입(22,089,000원) ÷ 경지면적(10,883㎡)

․(2020년분) 1,889원 = 농작물 수입(22,190,000원) ÷ 경지면적(11,743㎡)



붙임  분묘 보상액, 이사비 및 농업손실 보상액 연도별 산정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 ‘19년 ‘20년 ‘21년 ‘22년 ‘23년 증감
(전년대비)

유연분묘
보상액

단 장 3,610,000 3,730,000 3,730,000 3,910,000 4,090,000
180,000
(4.6%)

합 장 4,640,000 4,820,000 4,810,000 5,070,000 5,330,000
260,000
(5.1%)

삼합장 5,470,000 5,690,000 5,690,000 6,000,000 6,310,000
310,000
(5.2%)

아 장 2,360,000 2,420,000 2,420,000 2,520,000 2,620,000
100,000
(4.0%)

무연분묘
보상액

단 장 1,160,000 1,220,000 1,220,000 1,300,000 1,390,000
90,000
(6.9%)

이사비

33㎡미만 684,570 697,900 738,630 752,700 797,180
44,480
(5.9%)

33㎡이상∼
49.5㎡미만

1,080,660 1,077,730 1,152,740 1,163,840 1,233,110
69,270
(6.0%)

49.5㎡이상∼
66㎡미만

1,350,830 1,347,160 1,440,920 1,454,800 1,541,390
86,590
(6.0%)

66㎡이상∼
99㎡미만

1,620,990 1,616,600 1,729,110 1,745,760 1,849,660
103,900
(6.0%)

99㎡이상 2,161,320 2,155,460 2,305,480 2,327,690 2,466,220
138,530
(6.0%)

농업손실
보상액

㎡당 3,356 3,238 3,630 3,770 3,934
164

(4.3%)


